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8의3] <개정 2024. 7. 24.>

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(제46조제3항 관련)

1. 교육 내용: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, 감염관리 지침, 감시자료 

수집 및 분석, 의료관련감염진단, 미생물학, 소독 및 멸균, 환경관리, 병원체별 

감염관리, 분야별 감염관리, 역학통계, 임상미생물학, 유행조사, 감염감소 중재

전략, 격리, 감염관리사업 기획ᆞ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

2. 교육 이수 시간: 매년 16시간 이상

3. 교육 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 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

  나. 「의료법」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

  다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  라.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

※ 비고: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(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)이 

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

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

본다.


